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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2020년 11월 15일(일) 행사종료 후(14:3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과장 김기환(044-201-2061), 사무관 이행은(2092) / 제공일: 11월 13일(총 5매)

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최종 서명
- 농업 분야 협상 결과 -

□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·중국·일본·호주·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
11.15일에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(온라인)에서 역내포괄적
경제동반자협정(RCEP*)을 최종 서명하였다.

  * RCEP: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

농산물

【 우리측 시장개방 】

□ RCEP 시장개방 협상 결과,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
이미 체결된 FTA(한-중, 한-호주 등)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였다.

ㅇ 특히, 핵심 민감품목인 쌀·고추·마늘·양파·사과 등과 수입액이
많은 민감품목을 양허제외로 보호하였다.

    * 핵심 민감품목: 쌀(513%), 고추(270%), 마늘(360%), 양파(135%), 사과(45%), 배(45%)
    *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: 바나나(30%, 241백만불), 파인애플(30%, 79백만불)

ㅇ 일부 추가 개방품목도 대부분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.

- (對아세안) 구아바·파파야 등 일부 열대과일을 개방했으나,
바나나· 파인애플 등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 제외로 보호하였다.

    * 주요 개방품목: 구아바(30%, 10년), 파파야(30%, 10년), 망고스틴(30%, 10년)

- (對중국·호주·뉴질랜드)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중국에는 녹용과
덱스트린(변성전분)을,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만을 추가로 개방
했으며,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하였다.

    * 중국: 녹용(20%, 20년), 덱스트린(8%, 즉시철폐) / 호주: 소시지 케이싱(27%, 20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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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對일본) 일본과는 신규 FTA 체결의 효과가 있으며, 다른
FTA와 비교 시 낮은 개방 수준(품목수 기준 자유화율 46%)으로
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하였다.

    * 개방품목: 청주(15%, 15년), 맥주(30%, 20년) 등 / 농산물 관세철폐 비중: FTA 평균 72%, 일본 46%

【 상대측 시장개방 】

□ 우리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측 시장개방을 요구해, 소주·
막걸리(일본), 사과·배(인도네시아), 딸기(태국) 등의 품목에서 시장
접근성이 개선되었다.

  * 일본: 소주(16%, 20년), 막걸리(42.4엔/ℓ, 20년)/인니: 사과·배(5%, 즉시철폐)/태국: 딸기(40%, 즉시철폐)
  * 수출액(‘19년): (對일) 소주 4,456만불, 막걸리 648만불 / (對인니) 배 71만불 / (對태국) 딸기 673만불

위생·검역(SPS)

□ 투명하고 합리적인 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관련 절차 요건을
구체화 *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.

  * 예) 동등성·지역화 불인정 시 사유제시, 수입위험분석 진행상황 통지, 통보 강화 등

ㅇ 아울러,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이 발생 시
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
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반영되었다.

원산지

□ 신선 농산물의 경우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
원산지 기준을 적용*하였고,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원료수급 여건,
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.

  * 당사국에서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(WO) 또는 유사 기준 설정

향후 계획

□ 정부는 관련 법률*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, 그 결과에
따라 필요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
  * 통상조약법 제11조(상대국과 통상조약에 합의가 된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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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RCEP 협정의 협상 추진경과

□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,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제안한 EAFTA

(ASEAN+3) 및 일본이 제안한 CEPEA(ASEAN+6) 논의 진행

    * EAFTA(East Asia Free Trade Area): ASEAN, 한국, 중국, 일본

    * CEPEA(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): ASEAN, 한, 중, 일, 호, 뉴, 인

□ 2011.11월 ASEAN 정상회담시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(한,중,일,

호,뉴,인)으로 구성된 RCEP의 2012.11월 개시 선언을 목표로 설정

□ 2012.11.2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정 협상 개시 선언

  

□ 2013.5월 협상개시 후 ’20.11월까지 31차례 공식협상 및 19차례

장관회의, 4차례 정상회의 개최

ㅇ ‘17년 11월 제1차 장관회의에서는 ’18년 RCEP 실질타결을 목표로 설정

ㅇ ‘18년 11월 제2차 장관회의에서는 RCEP이 최종단계에 진입하였다고

평가하고, ’19년 타결을 결의

ㅇ ‘19.11.4 제3차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

타결을 선언하고, ’20년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

□ 2020.11.15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15개국간 RCEP 협정 최종 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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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 (우리측, 136개)

대상국 양허유형 품  목

아세안*
(130)

즉시 철폐
(4)

축산 체다 치즈

과수·채소 키위

기타 유채유(기타), 초콜릿과 기타조제식료품

10년 철페
(54)

식량 밤바라콩, 동부콩, 채두류, 캐슈넛 등

축산 모짜렐라 치즈, 식용설육(냉장, 냉동) 등

과수·채소 대추야자, 구아바, 망고스틴, 파파야, 두리안, 레몬, 체리

기타 파인애플쥬스, 겨자유

15년 철폐
(62)

식량 전분글루, 덱스트린글루, 기타 글루

축산 거위(냉장·냉동, 절단육), 기니아새(냉장·냉동, 절단육), 육즙

과수·채소 크랜베리, 토란줄기, 과실류(기타 건조), 마태 및 차 
조제품, 기타조제저장과실(살구, 체리)

기타 맥주, 혼합조제식료품, 국수, 인삼음료

20년 철폐
(10)

식량 강낭콩, 타피오카(냉동)

축산 소식용설육(냉동), 거위(절단육), 기니아새(절단육), 
녹용 전지(건조), 녹각, 녹용 전지 이외

기타 잼

호주
(2)

20년 철폐
(2) 소시지 케이싱(돼지, 양) 

중국

즉시 철폐
(1) 덱스트린(변성전분)

20년 철폐
(3) 녹용 전지(건조), 녹각, 녹용 전지 이외

뉴질랜드 - -

* 한-아세안 FTA 상 상호주의 제도와 기체결 FTA 여부에 따라 아세안 국가별 추가 개방 품목은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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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3 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 (상대측)

대상국 양허유형 품목

브루나이 ※ 기체결 FTA에서 농산물 100% 개방

캄보디아

즉시 철폐 치즈, 쇠고기, 돼지고기, 고구마 등

13년 과일주스, 사과, 송로, 참깨

15년 딸기, 키위, 사과, 포도 등

20년 닭고기, 자두, 수박, 파인애플, 양배추 등

인도네시아

즉시 철폐 인삼류, 배, 사과, 감, 포도 등

10년 소스류, 면류, 고추류, 강낭콩, 파인애플, 딸기 등

15년 음료, 마늘, 양배추, 레몬, 녹차 등

20년 가금육류 등

라오스

즉시 철폐 곡류조제품(콘 플레이크, 기타) 등

15년 자당(고체) 등

20년
화초류(백합, 국화, 난, 카네이션, 장미 등), 양배추(신선), 
올리브(일시저장), 잎담배 등

말레이시아 즉시 철폐 기타육류

미얀마

즉시 철폐 기타산동물, 면, 곡류 등

13년 물성유지, 박류, 식물성한약재 등

20년 기타식물성유지, 유지가공품 등

필리핀
즉시 철폐 소스류, 사료 등

15년 맥주, 위스키, 돼지고기, 시금치, 기타과실, 땅콩 등

싱가포르 ※ 기체결 FTA에서 농산물 100% 개방

태국

즉시 철폐 딸기, 감, 면류 등

10년 과일주스, 초코렛 등

15년 마늘, 견과류, 고추류 등

20년 주류(브랜디, 맥주, 리큐르) 등

베트남 10년 주류, 기타농산가공품 등

호주 ※ 기체결 FTA에서 농산물 100% 개방

뉴질랜드 ※ 기체결 FTA에서 농산물 100% 개방


